
■ 건축법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 <개정 2011.4.1>

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

신고번호

2016-건축과-가설건축물축조신고-34

건축주

서울특별시

대지위치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5 - 6

전체개요
건축면적

1314.58 ㎡

연면적 합계

1314.58 ㎡

동별개요

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(㎡) 연면적(㎡) 지상층수

존치기간

2017년 04월 09일

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3
조에 따라 교부합니다.

2016년 04월 18일

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인

1 경량철골구조(경량철골구조) 가설건축물(공사용가설건축물(사무실)) 320.36 320.36 1

2 경량철골구조(경량철골구조) 가설건축물(공사용가설건축물(사무실)) 343.5 343.5 1

3 경량철골구조(경량철골구조) 가설건축물(공사용가설건축물(교육장,창고)) 295.96 295.96 1

4 경량철골구조(경량철골구조) 가설건축물(공사용가설건축물(교육장,창고)) 354.76 354.76 1

유의사항

「건축법 시행령」
제15조 · 제15조의2

·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,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특별
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
210㎜×297㎜ [보존용지(2종) 70g/㎡]



#첨부

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

동별개요

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


